질의3: 기술출자로 중국기업과 합자/합작형식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려는데 기술출자 비례에 대한 제한은 있는가?  만약 출자제한이 있다면 제한을 초과한 부분을 본사와 중국내 설립한 합자/합작기업이 기술이전 또는 기술허가의 방식을 취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외국투자자는 기술로 출자할 수 있으나 출자로 하는 기술은 중국의 수요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기술이고 외국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하며 그 가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와 중국파트너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출자의 가액은 등록자본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외국투자자가  중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성급과학기술부서의 인정을 받은 하이테크기술로 출자할 경우 기술출자는 등록자본금의 35%까지 가능하며
, 지정 평가기관의 기술출자가액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한다. 실무상 하이테크기술로 인증받지 못하는 기술부분 또는 하이테크기술인증절차의 번거로움을 면하기 위하여 일부 기업은 기술출자의 부분을 등록자본금의 20%로 만하고 기타 기술은 합자/합작경영기업과 외국투자자가 별도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허가의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술사용료는 기업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받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한 합작기업을 설립한다면 이윤의 배분은 투자비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자간의 합작투자의 약정에 의하므로 기술투자의 법적인 인정은 20%일지라도 투자자간의 합의만 가능하다면 이윤배분에 있어 법적으로 인정되는 투자비례 이상으로 책정하여 결과적으로는 기술투자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방법도 있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는 기술출자비율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중화인  민공화국회사법” 제24조에 기술출자는 20%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하이테크기술성과로출자할데관한약간문제의규정”（关于以高新技术成果出资入股若干问题的规定 1997年） 제3조, 또한 高新技術로 인정될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다.





